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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사용권 (ROU) 모델: 2010 년에 

발표된 리스권고안에서는 임차인이 

리스계약을 리스사용권 모델이라는 

개념에 견주어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임차인은 

해당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리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채로 인식한다. 현행 U.S. 

GAAP 에서 임차인은 리스계약을 

금융리스 혹은 운영리스로 구분해야 

한다. The Boards 은 리스권고안의 

모델이 리스계약에 내포한 자산과 

부채의 개념을 현행규정보다 더 잘 

반영하며, 모든 리스계약에 대해 

동일한 모델을 적용하므로 기업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한다. 리스사용권 자산과 

리스부채는 현재 U.S. GAAP 에서 

금융리스를 회계처리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인식될 것이며, 다만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측정하는 

방법은 현재 U.S. GAAP 과 차이를 

보일 것이다. 

리스회계처리에 대한 FASB 와 

IASB 의 Joint Exposure Draft 

(권고안)  
 

리스 (Lease)에 관련된 현재 U.S. GAAP 은 부외(簿外)자산 부외부채를 

부적절하게 허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지나치게 복잡하고, 또한 임의적인 규정이 

많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FASB 와 IASB (the Boards)은 이에 대응하여 

권고안 Joint Exposure Draft , Leases, August 2010 을 발표하였는데, the 

Boards 의 회계개념에 부합하는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만족하는 리스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임차인과 임대인의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12 년 2 월 28-29 일 미팅에서 the Boards 은 2010 년 권고안에서 제시한 

잠정합의되었던 임차인의 리스사용권 (Right-Of-Use, ROU)에 해당하는 

리스자산의 상각방법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상각방법에 대한 이번 이견은 

임대인의 리스회계처리에 대한 권고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newsletter 에서는 기존에 권고한 리스자산의 상각방법과 대안으로 제시된 다른 

상각방법들에 대해 비교 검토할 것이다. 

 

A. 리스사용권 자산의 상각 
 

The Boards 멤버중 일부는 2010 년 권고안에서 제시된 리스비용의 인식패턴에 

대해 몇차례 재고노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임차인이 인식하는 리스비용의 패턴이 현재 기록하고 있는 정액법과 비교하여 

리스기간 초기에 비용이 가속인식된다는 것이다. The Boards 은 현재 ROU 

모델에서 권고한 리스부채에 대한 비용인식에 대해서는 기존입장을 바꾸지 

않았지만, 리스자산의 상각방법에 대해서는 이같은 우려에 대응하여 기존의 방법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2012 년 2 월 미팅에서는 그리하여 기존에 제시되었던 상각방법 (아래 

가속상각방법 (Accelerated Approach)으로 참조)의 장점과 두가지 대안으로 

제시된 이자비용방법 (Interest-Based Approach)과 기초자산방법 (Underlying 

Asset Approach)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 세가지 방법들의 유사점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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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은 ROU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기록한다. 

• ROU 리스자산과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은 같다. 

• 세 가지방법중 어느 방법도 총 리스비용이 정액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현재 U.S. 

GAAP에서 운영리스는 총 리스비용이 정액으로 계산됨). 

 

(1) 가속상각방법 (Accelerated Approach) – 2010년 권고안 제시 방법 

기존권고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모든 ROU 리스자산을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과 같은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정액법) 상각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되는 리스부채의 상각 이자비용과 더불어 일반적으로 

정액법으로 계산되는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용을 같이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기간초기에 비용을 가속 인식하게 된다 (front-loaded pattern). 2012 년 2 월 

미팅에서는 the Boards의 몇몇 구성멤버들이 이러한 가속상각법이 모든 리스계약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the Boards 는 이러한 이견을 받아들여 다른 

상각방법을 검토 논의하기로 하였다. 

 

(2) 이자비용방법 (Interest-Based Approach) 

이자비용방법 (Interest-Based Approach, IBA)의 주장은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는 

같은 계약에 의해 발생하므로 불가분하게 연결되어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IBA 방법은 

리스계약서상 잔존하는 경제적 효용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고 이를 리스자산의 

사용기간에 걸쳐 상가하는 것이다. 매기간초의 리스자산 금액은 리스시작시점에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용을 리스부채 최초 측정시 사용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이다. 이 금액은 또한 리스시작시점에 예상되는 잔여리스기간동안 

지불해야할 리스료 일시지불금액의 기초시점 금액이다. 매기간 상각비용은 기초와 

기말의 ROU 리스자산 잔액이 변동분이다. 

 

IBA 방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리스료의 지급시기나 금액과 관계없이) 정액법으로 

리스비용이 계산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방법은 리스효용을 사용하는 패턴에 관한 

추정이 요구되며, 이는 기초시점의 ROU 리스자산의 현재가치 계산에 사용된다.  또한 

어떤 리스계약들이 이 IBA 방법을 따를 것인지에 대한 리스분류 테스트가 필요한데, 

이는 현재 the Boards 가 심의중이다. FASB 는 잠정적으로 IBA 방법과 

가속상각방법를 구분하는 리스분류 테스트를 ROU 모델에서 다루기를 원하고있다. 

또한, 많은 FASB 회원들은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 17, Leases, 

에서 규정하고 있는 리스분류 지침을 리스분류 테스트의 기초로 사용하는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IASB 회원들은 IBA 방법이 개념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부적절한 리스비용의 패턴을 가져오며, 이 논의의 주된 

취지 (통일된 리스회계모델을 개발하여 임의적인 차이를 없애는 것)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3) 기초자산방법 (Underlying Asset Approach) 

기초자산방법은 임차인이 지급하는 리스료를 상각비용의 기초로 삼는다. 리스료는 다음 
항목에 대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보상이라고 간주한다: 
 
a) 임차인이 리스기간동안 소비하는 기초자산 (해당부분에 대한 임대인의 
투자원금회수 - return of the investment) 

b) 임차인이 리스기간동안 소비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투자수익 - return 

on the investment 
c) 리스기간종료후 잔존가액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투자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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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에서는 리스부채의 이자비용을 임차인이 리스기간동안 소비하는 기초자산에 
상응하는 임대인의 투자수익으로 본다. 또한 ROU 리스자산의 상각비용은 (1) 
잔존가액을 고려한 기초자산의 감가상각비와 (2) 기초자산 잔존가액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투자수익 (리스부채 최초측정시 사용한 현가율을 사용하여 잔존가액의 
현재가치를 리스기간종료후 예상 미래가치로 할증한 금액)의 합이라고 본다. 
 
기초자산방법에서는 리스효용을 사용하는 패턴에 관한 추정은 요구하지 않으나, 
임차인은 기초자산을 쇼유한다는 가정하에 기초자산의 감가상각 패턴을 결정해야한다. 
이 방법에서는 리스분류 테스트는 필요하지 않다. IASB 는 잠정적으로 그리고 
만장일치로 기초자산방법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이 방법이 통일된 리스회계모델의 
기초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FASB 회원들은 
비록 기초자산방법이 실무적이고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하다고 할지라도 이 방법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반대를 표시하였다. 
 
B. 예시 
 
아래 예시는 50%의 기초자산이 리스기간동안 소비된다는 가정하에 가속상각방법, 
이자비용방법, 그리고 기초자산방법을 비교한다: 
 
• 리스기간: 5년 

• 이자율: 6.5% 

• 기초자산의 공정가: $1,000 

• 추정잔존가액: $500 

• 연간리스금액: $153 

• 리스자산 소비정도: 50% 

 
가속상각방법 (2010년  권고안  방법) 

   
 
기간   0 1 2 3 4 5 

 
리스금액 

 
$153 153 153 153 153 

         
 
대차대조표 

      
  

ROU 리스자산 635 508 381 254 127 0 

  
리스부채 635 524 405 278 143 0 

 
손익계산서 

      
  

이자비용 
 

42 34 26 18 10 

  
상각비용 

 
127 127 127 127 127 

 
총리스비용 

 
$169 161 153 145 137 

 
 
이자비용방법 

      
 
기간   0 1 2 3 4 5 

 
리스금액 

 
$153 153 153 153 153 

 
리스효용패턴 

 
153 153 153 153 153 

         
 
대차대조표 

      
  

ROU 리스자산 635 524 405 278 143 0 

  
리스부채 635 524 405 278 143 0 

 
손익계산서 

      
  

이자비용 
 

42 34 26 18 10 

  
상각비용 

 
111 119 127 135 143 

 
총리스비용 

 
$153 153 153 153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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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산방법 
      

 
기간   0 1 2 3 4 5 

 
리스금액 

 
$153 153 153 153 153 

         
 
대차대조표 

      
  

ROU 리스자산 635 511 396 259 131 0 

  
리스부채 635 524 405 278 143 0 

 
손익계산서 

      
  

이자비용 
 

42 34 26 18 10 

         
  

잔존가액 할증액 
 

24 25 27 29 30 

  
기초자산 감가상각 

 
100 100 100 100 100 

  
총상각비용 

 
124 125 127 129 130 

 
총리스비용 

 
$166 159 153 147 140 

 

C. 다음단계  

ROU 리스자산의 대안적인 상각방법에 대한 검토는 앞으로 약 2 달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최종검토후 the Boards 는 수정된 권고안을 발표할 것이며, 그 예상시기는 
2012 년 하반기가 될 것이다. 관련된 최종회계기준 (standards)의 발표는 2013 년으로 
예상한다. 2012 년 2 월 미팅의 전개상황에 견주어, 다음번 검토일정의 진행상황과 
시기는 바뀔 수 있다. 만약 the Boards가 새로운 리스회계모델에 대해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이번 리스 프로젝트는 주석공시 사항만 바뀌는 수준에 그칠 수 있을 것이다. 

mailto:ysung@kpmg.com�
mailto:yeohoonyoon@kpm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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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note 

 

1 KPMG Issues In-Depth No. 10-5, November 2010  

2 KPMG Defining Issues No. 12-7, March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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